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Ⅵ.시사 결론

□ 여 법 제3조와 제19조에 명시된 신용카드 수납 거부 신

용카드 수수료 가 지에 한 완화 삭제가 이루어져야

하는 것이 바람직

○ 여 법 조항의 개선은 신용카드 가맹 의 상력을 제고하여 가

맹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.

○ 한 제Ⅲ장 해외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제 으로 신용카

드 수수료 가 지 수단별 가격차별화를 허용하는 추세

○ 마지막으로 지 수단의 선택은 소비자의 효용의 증 도 가져오

는 만큼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를 함께 부담할 필요가 있음.

— 김재진(2008)도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수

수료를 납세자가 부담38)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

□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는 해외와 비교하여 높은 수

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 인 인하가 필요

○ 해외 주요국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은 스 스를 제외하고는

부분 우리나라 평균인 2.22%보다 낮은 수

— 랑스(0.7%),호주(0.8%),덴마크(0.9%)등의 신용카드 가맹

수수료는 1% 미만이며 나머지 국가도 2.0%를 넘지 않음.

38)미국과 국에서도 세 에 한 신용카드 납부 행 서비스가 시행 이며 미국의 경

우 납부 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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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10>해외 주요국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

(단 :%)

국가 수수료

랑스 0.70

호주 0.80

덴마크 0.90

벨기에,스페인, 국,네델란드,이탈리아,독일 1.50~1.70

미국,캐나다 2.00

스 스 2.80

자료 :한국은행(2010)

○ 과도한 수수료는 상품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될 수

있고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신용카드시장을 왜

곡시켜 신용카드시장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.

□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사는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의

격차에 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.

○ 신용카드사가 업종별 가맹 수수료 산정에 한 근거를 제시함

으로써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가맹 모두 수수료 상에서 불

필요한 노력을 일 수 있음.

□ 보험상품은 융상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

가맹 수수료는 상품별로 달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○ 종신보험,건강보험,연 보험 등 정기 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

장기상품에 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1.2%수 까지 인하하는

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.

□ 장기 으로 신용카드,체크카드,직불카드 등 카드 이용자

가 더욱 확 될 것으로 상되는 만큼 보험회사도 카드 수납

에 해 유연하게 처하는 것이 바람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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